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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생과-3576(2014. 2.1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유흥접객원(임

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을 두는 경우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

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 불법유흥주점으로 운영할 개연성있는 붙임 업소에 

대하여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지도감독을 요청하오며, 식품위생

법 위반시 세무1과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보(위생과-3576, 2014. 2.12) 1부.

      2.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지방세 현황 1부.  끝.


